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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25

회의일시1. 금: 2012. 5. 4.( ) 15:00

장 소2. 방송통신위원회 층 회의실: 14

참석위3. 원 : 이계철 위 원 장

홍성규 부위원장

김충식 상임위원

신용섭 상임위원

양문석 상임위원 인(5 )

불참위원4. 없 음:

회의내용5.

성원보고

국민의례

개회선언

회의공개여부 결정

지난 회의록속기록 확인․



- 2 -

의결사항

가. 케이티의 삼성스마트 서비스접속 제한행위 관련 초고속인터넷 이용자이익TV㈜

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- (2012-25-095)

o 정종기 이용자보호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면서,

자사의 가입자 중 삼성 스마트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TV 접속을 차단하여

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케이티의㈜ 행위에 대해 엄중 경고 하기로 의결하고“ ” ,

- 삼성전자에게도 향후 망 중립성 논의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고“ ” 하기로 함

o 주요 내용

조사결과①

- 는 스마트 가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범위를 벗어난다는KT TV 이유를 들어 일’12.2.9

스마트 서비스 접속제한 계획을 발표하고TV 그 다음날인 일 시부터, 2.10 09

일 시 분까지 삼성 스마트 서비스 접속을 제한2.14 17 30 TV

법 위반행위②

- 가 삼성 스마트 이용자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KT TV

제 조제 항제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조 별표 가 를 위반50 1 5 42 [ 3] V.5. ”

시정조치 내용③

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조치- KT : 경고

삼성전자에 대한 조치 권고- :

보고사항

가 이동통신사 계열회사의 이동통신 재판매 시장진입 관련 정책방안에 관한 사항.

o 기존 이동통신사업자 계열회사의 재판매 시장진입에 관한 정책방안을 석제범 통신

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이통사 계열회사의 시장진입은 허용하되 공정경쟁, ,

관련 사항을 진입조건으로 부과하는 제 안으로 접수함1

공정경쟁 관련 부과조건o

결합판매 행위제한①

기존 이통사의 결합판매 이용약관 인가의무를 계열회사에도 적용-

판매영업 관련 공정경쟁 의무②

모기업의 직원유통망을 이용한 영업활동과 마케팅비 보조 금지- 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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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매제공 용량 제한③

도매제공 여유용량을 계열회사에 부당하게 몰아주는 행위를 금지-

제공서비스 제한④

부터 선불서비스만 우선 제공하고 후불서비스는 일정기간 경과 후- ’12.6.1. ,

부터 제공 허용‘13.1.1.

향후 계획o

위원회 정책방안 이통 사 통보- ‘12. 5. 7. : 3

기 타

가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.

o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별도로 알려 드리도록 함

폐 회6. (16:05)


